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체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소속 택
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
지하고, 이어 이를 철회한 후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
한 것을 구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4호 위반으로
보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15750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항) 근로자가 제2노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다시 근로자가 출근하자 기존에 근로자가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한 점, ② (범죄사실 제2항) 근로

자에게 “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

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점을 범죄사실로 하

여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제2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어 이를 철회한 후 연식이 오래된 택시로 배차를 변경한 것을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②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제2노

조 설립을 만류한 것은 근로자가 제2노조 설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

어 근로계약 해지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제2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언

행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범죄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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